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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공약출처 사업유형 사업주체 예산구분

선거공보 [  ]
신규 계속 국가 도 군

민간/

기타
예산

(백만원)
비예산

선거공약서 [ V]

 O O O 392  5대공약 [  ]

완료시점 이행단계

추진율
임기내 임기후

완료
종결

이행 후
계속추진

정상
추진

기타

O   O   100%

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해당없음 ■ / 도움필요(제도 □ 재정 □ 권한 □)

□ 연도별 소요예산
(단위: 백만원)

구분 합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2026 임기 후

계획액 계 392 42 50 50 70 90 90  

확보액 계 212 42 50 50 70 0   

집행액 계 179.4 42 50 50 37.4 0   

국

계획 21 21       

확보 21 21       

집행 21 21       

도

계획 214.2 4.2 30 30 42 54 54  

확보 106.2 4.2 30 30 42    

집행 87.2 4.2 30 30 23    

군

계획 156.8 16.8 20 20 28 36 36  

확보 84.8 16.8 20 20 28    

집행 71.2 16.8 20 20 14.4    

기

타

계획         

확보         

집행         



 •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%에서 140%이하로 확대 시행하여 

환자의 치매 증상 호전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

□ 개    요

❍ 사업기간: 2023. 11.~ 

  ❍ 사업대상: 주민등록상 평창군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

  ❍ 사 업 비: 310백만 원(도 186, 군 124)  

  ❍ 주요내용: 치매 치료관리비 기준 중위소득 120%이상 ~ 140%이하 확대 지원

    * 치매치료관리비: 진료 당일의 진료비·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

    * 지원금액: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급

    * 지급절차: 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 예탁 및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

□ 추진상황

  ❍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범위 확대(중위소득 140%이하)를 위

한 사회보장제도 추가 협의 완료

     (보건복지부, 사회보장위원회): 2023. 10.

  ❍ 지역사회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치료

관리비 확대 지원 계획 수립: 2023. 11.

  ❍ 치매환자 치매치료비 확대 지급(2024. 6. 12.기준): 415명

  ❍ 연도 및 소득기준 별(예상) 추정 치매환자 수

(단위: 명)

연도별
65세 이상 

인구수

추정 

치매등록 

환자수

중위소득 

120% 이하

중위소득 

120%초과

~140%이하 

중위소득 

140%초과

2024년 14,105 1,537 768 154 615

2025년 14,709 1,603 802 160 641

2026년 15,313 1,669 835 167 667

 *2024년 6월 기준 등록 평창군 치매환자 수 1,062명



□ 연차별 투자계획      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사업비 기투자
임기 내

임기 후
2022 2023 2024 2025 2026

계 352 42 50 50 70 70 70

국비 21 21

도비 190.2 4.2 30 30 42 42 42

군비 140.8 16.8 20 20 28 28 28

□ 문제점 및 대책

❍ (문제점)

    -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지원 소득 초과 치매 등록 환자는 치

료치료관리비 지원 불가

      

 ❍ (대  책)

   -  치매관리법 및 지침 개정 등으로 소득 기준 상관없이 확대 지원 필요  

□ 향후계획

  ❍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른 공약사항 현행화

  ❍ 지역사회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 주민 연중 지속 홍

보

  ❍ 매년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추가 재원 도비 및 군비 확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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